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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포공원 황

❍ 치 등포구 등포동: 582-3

❍ 공원 면 : 61,544㎡

❍ 건 면 : 1,294.8㎡ 화회 화장실 리사 소( 980.8, 72.7, 241.3)

❍ 시 : 36.5%

❍ 주요 시

조경시 분 개울 담 솥 목교 등- : , , ,

운동시 드민 장 풋살경 장 농구장 등- : , ,

❍ 도시계획시 공원 지 울시고시( ) : 1997.05.10 ( 138 )

❍ 공원조 계획 결 울시고시: 1997.06.26 ( 211 )

❍ 우리구 리 이 : 2009.07.29

❍ 등포공원 리직원 명 행 능: 4 ( 1, 1, 2)

등포공원 치도◆ ◆



청소년 화마당 조 공사

등포 공원의 이용객 증가 공원 이용의 활 화에 라 화 충족

욕구가 많 나 청소년이 이용할 화 공간이 부족하므로 청소년 화마당

을 조 하여 소규모 공연 등을 할 있는 화 공간 로 활용하고 주민

의 여가생활 증진에 여 함

공사개요 

치 등포구 등포동: 582-3○ 등포공원 내( )

○ 규 모 야외 치 개소: 1 (4m×12m)

공사 간 : 2012. 05.23 ~ 06.11○

도 비 천원: 43,912○

시 공 사 에코랜스 주 표 한구: ( )○

추진경 

2012. 03.○ 사업계획 립29 :

2012.○ 05. 공사 주02 :

2012.○ 05. 계약 착공23 :

2012.○ 06. 공11 :

조 감 도◆ ◆



등포 공원 많 역주민 산책 기는 공간 로 기 조 된 체

시 로는 주민 다양한 를 충족할 수 없어 객 수가 많 노

층 한 체 시 게 트볼 조 하여 주민 여가생활 등 쾌적

하고 아름다 공원 로 리.

공사개요 

치 등포구 등포동: 582-3○ 등포공원 내( )

○ 규 모 게이볼장조 개소 평의자 조 치: 1 (15m×20m), 6

사업 간 : 2012. 03. ~ 2012.10○

사 업 비 천원 시비: 100,000 ( )○

게이트볼장 면 천원1 : 60,000•

운동시 치 공원등 증 천원: 40,000•

주요 변경 사항 

운동시 918○ ㎡증가

시 251.3○ ㎡ 녹지 666.7㎡감소

시 률 증가36.5% 37.6% (1.2% )○ →

추진 경 

2012. 03.○ 사업계획 립29 :

2012.○ 05. 공원조 계획 변경 립02 : ( )

2012.○ 05. 열람공고 시행 주민 의견 청취23 : ( )

2012.○ 06. 공원조 계획 변경 심의 요청01 : ( )

향후 계획 

공원조 계획 변경 결2012. 07 : ( )○

2012.○ 실시 계 주08 :

2012.○ 계약 착공09 :

2012.○ 공10 :



치도 황사진◆ ◆

위

치

도

현

황

사

진

게이트볼 장



등포공원 흡연 단속 계획

등포 공원에 는 흡연자의 연 실천과 비 흡연자의 흡연 을 돕

고 모든 구민을 간 흡연 로 인한 해로부 보 하 하여 울특,

별시 등포구 연구역 지 간 흡연 해 지 조 에 의한 흡연

행 를 단속하고자 함

근거 

○ 울특별시 등포구 연구역 지 간 흡연 해 지 조

동 조 시행규칙( 2011.07.18 ) ( 2012.02.16 )

주 부 보건소 보건지원과:○

황 

등포공원에 일 주민 흡연한 사람이 별로 없 나 노 인,○

외국인 근로자들이 흡연한 경우가 많음

추진경 

흡연 행 홍보 단속하 한 특별사법경찰 리 지 명(2 )○

공원 내 연 홍보용 막 게시 매2012. 03. 05 (10 )○

향후 계획 

에 보건지원과 에 흡연 확인2012.06○

부 흡연자 시 확인 징구하여 보건지원과 송부2012.07.01○

보건지원과 에 과태료 만원 부과 고지 부(10 )○



도시공원내 불법행위 단속계획도시공원내 불법행위 단속계획

하 공원 용 가 등포 연 역지 고시 과태, (2012.1.19)

료 과 시행에 라 하고쾌 한공원 용할수 도(2012.07.01) ,

록 연행 수목훼 고 가 상행 동 행 쓰, , , , ,【

레 단 등 행 단 실시하여공원질 립하고 함】

Ⅰ 관 련 근 거

도시공원 지등에 한 같 시행령49 50

도시공원 등에 지행-

울특별시 도시공원 례 과태료 과 징수23 - ․

울특별시 등포 연 역 지 간 연 피해 지 례

례 보건 보건지원과- ( 2011.07.18) : 851 ( )

울특별시 등포 연 역 지 간 연 피해 지 례 시

행규

규- ( 2012.02.16) : 605

특별사 경찰 리 청 지 울남 지 검찰청( ) ( )

도시과 등- 7 (2011.12.21 )

- 도시공원 지 등에 한 에 규 죄 행 처리

Ⅱ 도시공원 현황

도시공원 개: 31 (203,517.9 )㎡

근 린 공 원 개- : 8 (203,517.9 )㎡

시공원 개 리 등포공원 마루공원(2 ) : ,※

- 어린 공원 개: 18 ( 54,637.6 )㎡

- 공 원 개: 5 ( 7,545.0 )㎡

울시 직 리 도시공원 개: 2 (203,517.9 )㎡

여 도공원 공원 지사업- ( ) - 229,539.0㎡

도공원 한강사업본- ( ) - 110,407.0㎡



Ⅲ 추 진 계 획

진 간 근 시 지: 2012. 7 ~

순찰 계도 단 시간․

○ 평 - 09:00 ~ 18:00

○ 공 공원근 단 시행 필 시- ( )

검 계도 단․

도시○ 공원 내 연행

○ 공원 내 숙행 감 주는 행

○ 공원 내 고 가 상행 등,

○ 공원시 훼 행 단 상 처리

○ 동 행 목 미착용 행

○ 타 주민에게 편 주는 행 등

○ 상 별 연락처 별첨:

계도 단 편․

검 편 검 역 개: 5 16○

계도 단 도시과( : )○ ․

편
시
리CCTV

비 고

원

계 개31 2 8 2

도시공원

근린공원 개(6 )
공원

비
지 진7
능 상8

9
어린 공원 개(18 ) “

지8
능 남8

공원 개(5 ) “
지8
능 연규8

등포공원
시 리공원( )

등포공원 리 지 우6
능 수남( 6 )

수남
마루공원

시 리공원( )
“

지 우( 6 )
능8



Ⅳ 공원관리 현황CCTV

공원 리 계 재CCTV (2012.05 )

주 수 도 비 고

근린공원

등포 61,544.00 등포본동 582-3
9 '09

시공원

시비5

5 '12 계12

마루 6,456.0 등포동 가2 222 3 '12 계12

당산 11,154.90 당산 동 가1 3 385 2 '10 　

매 16,500.00 여 도동 56 3 '10 　

신 19,782.00 신 동5 341-3 3 '11 　

래 23,611.00 래동 가3 66 3 '12 계12

낙골 51,470.00 신 동 4934-4 3 '12 계12

어린 공원

평 2,845.00 평 동 가2 4 301-7 2 '09 　

다사랑 1,632.30 림 동2 703-6 1 '11 　

원지 4,845.10 림 동3 690 2 '12 계12

1,477.80 림 동3 715 1 '12 계12

신우 3,112.50 림 동3 657 1 '12 계12

3,671.80 등포동 가6 53-1 2 '12 계12

공원
래 1,954.70 래동 가6 25-1 2 '09 　

담 2,582.30 당산동 가5 4-23 2 '11 　

차없는거리 래 진주- 　 래동 가5 22-3 1 '11 　

리 철 트 　 신 동7 1347 1 '11 　

합계
시공원 17 　 　

공원 29 　 　

1. 과태료 과 울시 도시공원 례 련( 23 ) 1 .

2. 등포 연 역 지 간 연 피해 지 례 시행규 1 .



별 개[ 4] ( 2010.7.15)

과태료 과 울시 도시공원 례 련( 23 )

련 령 해 당 항 과태료

49

항1

나 훼 하거나 질 주 하여나 말라죽게하는1.

행
원100,000

심한 또는 취 나게하는등다 사람에게 감2.

키게 하는 행
원70,000

동 한 동 변 경우에는 것에3. (

한한다 수거하지 니하고 하는 행)
원70,000

49

항2

행상 또는 에 한 상행1. 원70,000

동 한 견 통 할 수 는 착용시키지 니하고2.

도시공원 지 도시 연공원 역에 하는 행․
원50,000

시행령

50

지 에 행 취사행 피우1. ,

는 행
원100,000

또는폐 담 껌 지등 지2. ( , , )

에 리는 행
원30,000

지 에 주차행3. 원50,000

상 퀴가 는 동력 용하는 업행4. 원70,000

상 퀴가 는동력 용하여차도5.

에 하는행 다만 또는 가 하는행. ,

는 한다.

원50,000

답 지역에 단 로 경 하는 행6. ․ 원100,000

식 과 열매 단 로 채취하는 행7. 원50,000

공원내에 식하는동 학 하거나허가등 지 니하8.

고 포 하는 행
원100,000



울특별시 등포 연 역 지 간 연 피해 지 례
보건 보건지원과( )

례( ) 2011.07.18 851

목1 ( )

례는 연 연실천과 비 연 연 돕고 든 민 간 연 로 한 피해로 보 하,

하여 민건강 진 에 사항과 그 시행에 하여 필 한 사항 규 함 목 로 한다9 .「 」

2 ( )

례에 사용하는 용어 뜻 다 과 같다.

연 란 담 피우는 행 뿐만 니라 담 지하는 것도 포함한다1. “ ” .

간 연 란 타 연 로 하여 과 는 것 말한다2. “ ” .

용3 ( )

례는 울특별시 등포 하 라 한다 할 역에 연 역 지 운 등에 한 사항에 용한다( “ ” ) · .

청 책 등4 ( )

울특별시 등포 청 하 청 라 한다 민 건강보 하여 연 연실천과 비 연( “ ” )①

연 한 보 등 마련하여 한다· .

청 비 연 간 연 로 한 피해 지 해 연 역 지 등 연 경 하고 연 역에,②

연 과 로 루어지도록 합 사업계 수립하여 한다.

청 연에 한 사 연 보 하는 또는 단체 지원 할 수 다· · .③

연 역 지 등5 ( )

청 연 로 한 피해 지 민 건강보 하여 다 각 에 해당하는 또는①

연 역 로 지 할 수 다.

도시공원 지 등에 한 에 도시공원 주택 에 어린1. 「 」 「 」

학 보건 에 학 경 생 역 역2. 「 」

할 역 스3.

민 건강 진 하여 지 한 거리 특 거리4.

가스충 주5.

그 에 청 간 연 피해 지 해 필 하다고 하는6.

항 규 에 라 청 연 역 지 하는 경우에는 련단체 지역주민들 견 수렴할 수 다1 .②

청 항에 라 연 역 지 하는 에는 그 취지 지 등 보에 고시하여 한다1 .③

누 든지 항에 라 지 연 역에 연 하여 는 니 다1 .④

연 역 지 변경 등6 ( )

청 필 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연 역 지 변경 또는 해 할 수 다.①

연 역 지 변경 또는 해 에 한 사항 항과 항 규 용한다5 2 3 .②

연 역 시7 ( )

청 에 연 역 지 한 에는 민 수 는 에 연 역 지 또는 내5①

하여 한다.

항에 연 역 지 내 에는 연 역 경계 과태료 과 등 연행 지 리는1②

시하여 한다.

항에 연 역 지 내 크 경계 시 등 필 한 사항 규 로1 , ,③

한다.

연 역 등8 ( )

항에 라 연 역 로 지 는 또는 리 는 해당 역 내에 연 역 운 할5 1 ·①

수 다 다만 항 어린 항 지 에는 운 할 수. , 5 1 1 5 1 2 5 ·

없다.

항에 라 연 역 하는 경우 해당 또는 리 는 다 각 사항 수하여 한1②

다.

민 수 는 에 연 역 지 또는 내 하여 한다1. .

연 역 시 규 나 특 용 연 수 등 고려하여 그 과 지 하 독립 공간2.

로 하여 한다 경우 공동 로 용하는 시 사 실 실 복도 계단 등 연 역 로 지 하여 는 니. , , ,

다.

연 역에는 등 시 과 연 편 한 비 하여 한다 다만 연 가 가능한 경우3. . ,

에는 시 하지 니할 수 다.

항 에 연 역 지 내 크 경계 시 등 필 한 사항 규2 1 , ,③

로 한다.



연 보지원9 ( )

청 민간단체 각 학 에 실시하는 연 지원할 수 고 필 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직,①

연 실시할 수 다.

청 연 보 운 하거나 건강 진사업 행하는 또는 단체에게 산 에·②

보에 한 사항 탁할 수 다.

청 연 보 동 과 로 진하 하여 연 련 원 사 원 사단체 포함한다 연(“ ” )③

보 사 등 하여 연 역에 보 동 할 수 다.

과태료10 ( )

청 항 하여 연 역에 연 한사람에게 민건강 진 항에 라 만원5 4 34 3 10① 「 」

과태료 과한다.

항에 과태료 과 징수 등에 한 사항 질 행 규 에 다1 · .② 「 」

시행규11 ( )

례 시행에 하여 필 한 사항 규 로 한다.

시행 례는 월 시행한다1 ( ) 2012 1 1 .

다 례 폐지 울특별시 등포 연 경 지원에 한 례 는 례 시행 에 폐지한다2 ( ) .「 」



울특별시 등포 규 605

울특별시 등포 연 역 지 간 연

피해 지 례 시행규

목1 ( ) 규 울특별시 등포 연 역 지 간 연「 피해 지

례 에 사항과그시행에 하여필 한사항 규 함」 목 로 한다.

지 등 리2 ( ) 울특별시 등포 연 역 지「 간

연 피해 지 례 하( “」 례라 한다 항” ) 7 3 8 3항에 연

역과 연 역 지 내 리 별 같다.

3 ( 연 역 연 역 경계 시) 례 항 항에7 3 8 3 연

역 연 역 경계 시는 지 내 에 다 각 어느 하나

시하는 에 한다.

는 지1.

도2.

3. 지 역 경에 합하고 쉽게 시할 수 는 그

원 사 용4 ( ) 례 항에 라9 3① 원 사 동

간 2 로 하 청 동실 등 고려하여 본 동 얻어, 2

단 로 그 간 연 할 수 다.

청 한 원 사 가 로 연 보 동 수행할 수 도록②

연사업 등에 한 연 상 실시1 하여 한다.

례 항에9 3③ 원 사 동비는 산 에 지 할 수

다.

규 공포한 날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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